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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직무대행 승인

        1. 관련근거

           가. 지방공기업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

           나.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-2416(2015.11.4)호‘비상임이사 직무대행 승인 요청

        2. 공단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5.11.2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비상임

이사(김기봉)에 대해,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 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직무대행을 

승인하고자 합니다.

           가. 대 상 자 : 비상임이사 김기봉

           나. 기존임기 : 2014.11.3 ~ 2015.11.2 (1년/2회 연임)

           다. 직무대행 기간 : 2015.11.3 ~ 후임자 임명시 까지 (‘15.12월 공모 예정)

        ※ 참고사항

☞ 지방공기업법 제59조(임기 및 직무) 제1항

공사(공단)의 사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

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☞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7조(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)

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

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

2.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

인정하는 경우
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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